
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1. 3. 9.>

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(제22조제1항 관련)

1. 간접지원사업

가. 소득증대사업

1)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

2)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

3)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사업

4)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나. 복지증진사업

1)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

2) 의료, 보육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

3)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다. 육영사업

1) 교육기자재의 공급 및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

2) 학자금ㆍ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

3)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라. 오염물질 정화사업

1) 분류식 하수관로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

치ㆍ운영 지원사업

2)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

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정화비용 지원사업

3)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2. 직접지원사업: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

생활지원사업

3. 특별지원사업: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

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


